
특허등록원부

특  허  번  호 제 1022842 호 

[ 권  리  란 ]
표시번호 등  록  사  항

1번 2010년 05월 19일 2010-0047163 

2009년 05월 19일 1

대한민국

2011년 03월 18일 -

2011년 03월 07일 1

F16L 55/12, F16L 55/124, F16L 55/128

배관 내부의 유체 차단장치

2030년 05월 19일 

2011년 03월 09일 등록

2번 (무효(심판)예고등록)
접수 연월일 : 2011년 06월 20일 접 수 번 호 : 2011-5125005
심판청구일자 : 2011년 06월 14일 심 판 번 호 : 2011 당 1365
사건의 표시 : 특허 제1022842호 무효
청구의 취지 : 등록발명 제1022842호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. 라는 심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인 :주식회사 계명엔지니어링
2011년 06월 20일 등록

3번 (심결취소소송예고등록)
접수 연월일 : 2012년 05월 22일 접 수 번 호 : 2012-0255494

소제기 연월일 : 2012년 05월 15일 사 건 번 호 :2012 허(당) 4094
사건의 표시 : 2011당1365 (특허등록 제 1022842호 무효심판) 소
청구의 취지 : 특허심판원이 2012.04.16. 2011당136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제10228

42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, 제4항 내지 제8항, 제11항 내지 제14항을 무효로 한
다는 심결을 취소한다.

청 구 인 :주식회사 대호스토퍼
고로 표시번호 제 2 번의 등록은 이를 주말함.

2012년 05월 22일 등록

4번 (심결취소소송예고등록)
접수 연월일 : 2012년 05월 22일 접 수 번 호 : 2012-0255495

소제기 연월일 : 2012년 05월 17일 사 건 번 호 :2012 허(당) 4216
사건의 표시 : 2011당1365 (특허등록 제 1022842호 무효심판) 소
청구의 취지 : 특허심판원이 2012.04.16. 2011당136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청구범위 

제9항 및 제10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
청 구 인 :주식회사 계명엔지니어링
고로 표시번호 제 2 번의 등록은 이를 주말함.

2012년 05월 22일 등록

5번 (상고예고등록)
접수 연월일 : 2013년 01월 16일 접 수 번 호 : 2013-0031734
상고 연월일 : 2012년 09월 04일 상 고 번 호 : 2012 후(당) 2920
사건의 표시 : 2012허(당)4094 (특허등록 제 1022842호 무효심판) 상고
청구의 취지 :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.

청 구 인 :주식회사 대호스토퍼
고로 표시번호 제 3 번의 등록은 이를 주말함.

2013년 01월 16일 등록

6번 (상고예고등록)
접수 연월일 : 2013년 01월 16일 접 수 번 호 : 2013-0031735
상고 연월일 : 2012년 09월 04일 상 고 번 호 : 2012 후(당) 2937
사건의 표시 : 2012허(당)4216 (특허등록 제 1022842호 무효심판) 상고
청구의 취지 :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.

청 구 인 :주식회사 대호스토퍼
고로 표시번호 제 4 번의 등록은 이를 주말함.

2013년 01월 16일 등록

7번 (무효(심판)예고등록)
접수 연월일 : 2013년 01월 16일 접 수 번 호 : 2013-0031744
심판청구일자 : 2013년 01월 15일 심 판 번 호 : 2013 당(취소판결) 17
사건의 표시 : 2012 후(당) 2937 (특허등록 제 1022842호 무효심판) 환송사건
청구의 취지 : 등록발명 제1022842호의 제9항을 무효로 한다. 라는 심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인 :주식회사 계명엔지니어링
고로 표시번호 제 6 번의 등록은 이를 주말함.

2013년 01월 16일 등록

8번 (확정(상고)등록)
접수 연월일 : 2013년 01월 16일 접 수 번 호 : 2013-0031750
상 고 번 호 :2012 후(당) 2920 확정 연월일 :2012년 12월 14일 
판 결 요 지 : 상고를 기각한다. [특허 제1022842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, 제4항 내지 제8항, 

제11항 내지 제14항을 무효로 한다. ]

출원연월일 출원번호

우선권
주장일자 주장수

주장국

공고연월일 공고번호

특허결정(심결)연월일 청구범위의 항수

분류기호

발명의 명칭

존속기간(예정)만료일



주 말 번 호 : 5
등 록 원 인 : 일부무효 무 효 항 수 : 10

2013년 01월 16일 등록

9번 (일부확정(심결취소소송)등록)
접수 연월일 : 2013년 01월 16일 접 수 번 호 : 2013-0032713
사 건 번 호 : 2012 허(당) 4216 확정 연월일 :2012년 09월 01일 
판 결 요 지 : 특허심판원이 2012.04.16. 2011당136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제10228

42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0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 [특허 제1022842호의 특허
청구범위 제10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]

등 록 원 인 : 일부기각
2013년 01월 16일 등록

10번 (심결확정(초심)등록)
접수 연월일 : 2013년 04월 09일 접 수 번 호 : 2013-0190705
심 판 번 호 : 2013 당(취소판결) 17 확정 연월일 :2013년 03월 09일 
심판심결요지 : 특허 제1022842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9항을 무효로 한다.
주 말 번 호 : 7
등 록 원 인 : 일부무효 감 축 항 수 : 1

2013년 04월 09일 등록

[ 특 허 료 란 ]
제 01 - 03 년분 (2011.03.09 ~ 2014.03.09) 금 액 153,900 원(소기업) 2011년 03월 10일 납입 
제 04 - 04 년분 (2014.03.10 ~ 2015.03.09) 금 액 62,000 원 2014년 01월 27일 납입 
제 05 - 05 년분 (2015.03.10 ~ 2016.03.09) 금 액 62,000 원 2015년 03월 06일 납입 
제 06 - 06 년분 (2016.03.10 ~ 2017.03.09) 금 액 62,000 원 2016년 03월 09일 납입 
제 07 - 07 년분 (2017.03.10 ~ 2018.03.09) 금 액 96,600 원(소기업) 2017년 02월 01일 납입 
제 08 - 08 년분 (2018.03.10 ~ 2019.03.09) 금 액 96,600 원(소기업) 2018년 02월 27일 납입 
제 09 - 09 년분 (2019.03.10 ~ 2020.03.09) 금 액 69,000 원(소기업) 2019년 02월 20일 납입 
제 10 - 10 년분 (2020.03.10 ~ 2021.03.09) 금 액 147,500 원(소기업) 2020년 03월 09일 납입 
제 11 - 11 년분 (2021.03.10 ~ 2022.03.09) 금 액 295,000 원 2021년 01월 08일 납입 
제 12 - 12 년분 (2022.03.10 ~ 2023.03.09) 금 액 295,000 원 2022년 01월 12일 납입 

[ 특 허 권 자 란 ]
(최종권리자)

주식회사 대호스토퍼 (135511-*******)(70/100)
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241(성곡동)
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(110111-*******)(10/100)
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30길 7 (문정동)
(주)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(110111-*******)(10/100)
경기도 화성시 노작로4길 8, 4층 (반송동, 성원프라자)
쌍용건설 주식회사 (110111-*******)(10/100)
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9 (신천동)

순위번호 등  록  사  항
1번 (등록권리자)

주식회사 대호스토퍼(135511-*******)(70/100)
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241(성곡동)

2011년 03월 09일 등록

1번 
부기1

(도로명주소경정등록)
관 리 번 호 : 2011-5278616

등록원인일자 : 2011년 12월 31일 등 록 원 인 : 
도로명주소법제20조에 의한 
지번 주소의 도로명 주소 변
경

등 록 내 용 : 도로명주소법제20조에 의거, 순위번호1번의 권리자 주식회사 대호스토퍼의 주소
를 직권경정함.

변 경 사 항
변경전 : 경기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505-14
변경후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19번길 169 (목내동)

주 소 증 명 : 변경후 주소는 주소체계(지번주소 → 도로명주소) 전환에 따라 변경전 주소를 
직권경정한 동일한 주소임

2012년 01월 01일 등록

1번 
부기2

(등록권리자의 표시통합관리)
접수 연월일 : 2017년 06월 21일 접 수 번 호 : 2017-5096844
변경 권리자 :주식회사 대호스토퍼(135511-*******)

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241(성곡동)
변 경 사 항

변경전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19번길 169 (목내동)
변경후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241(성곡동)

2017년 06월 21일 등록

1번 
부기3

(등록권리자의 표시변경등록)
접수 연월일 : 2020년 09월 09일 접 수 번 호 : 2020-0645798
변경 권리자 :주식회사 대호스토퍼(135511-*******)

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241(성곡동)
변 경 사 항

변경전 : 
변경후 : 70/100

2020년 09월 09일 등록

2번 (권리의 일부이전등록) 



1 

접수 연월일 : 2020년 09월 09일 접 수 번 호 : 2020-0645798
등록 의무자 : 주식회사 대호스토퍼(135511-*******)(30/100)

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241(성곡동)
등록 권리자 :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(110111-*******)(10/100)

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30길 7 (문정동)
(주)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(110111-*******)(10/100)
경기도 화성시 노작로4길 8, 4층 (반송동, 성원프라자)
쌍용건설 주식회사(110111-*******)(10/100)
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9 (신천동)

등 록 원 인 : 일부양도
등록의 목적 :권리의 일부이전등록

2020년 09월 09일 등록

[ 통 상 실 시 권 자 란 ]
순위번호 등  록  사  항

1번 (통상실시권의 설정등록) 
접수 연월일 : 2012년 02월 14일 접 수 번 호 : 2012-0081097
등록 의무자 : 주식회사 대호스토퍼(135511-*******)

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19번길 169 (목내동)
통상실시권자 : 강남현(590918-*******)

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150, 1610동 702호 (상동, 사랑마을)
등 록 원 인 : 설정계약

통상실시권의 범위
기 간 : 2012년 02월 06일부터 2015년 02월 05일까지
지 역 : 대한민국

실시내용 : 생산,사용,양도
대가의 금액 : 5,000,000 원

대가의 지급시기 : 매 회계년도,02월06일~매 회계년도,04월05일
2012년 02월 14일 등록

이하여백


